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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태국은 1997,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1 9 9 9년에 경제성

장률 4.4%, 2000년에는 4 . 6 %로 회복세를 나타내었습니다. 2001년에

는 세계경기침체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률은 2 . 1 %로 주춤했으

니 곧 국내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2 0 0 2년에는 5.4%, 2003년에는

6 . 7 %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진출확대 유망시장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인산제품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 소비층

은 4 0대 이상에서 건강보조식품과 의약대체품으로서 수요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소득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인삼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제품류는 전통약품으로 분류되어 태국 F DA에 등록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정식 수출할 수 있는 등 수입허가 절차가 까다로

워 수출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공사에서는 태국의 인삼류 수입

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서가 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관련 정

부부처와 해당 분야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서는 보다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

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0 0 4년 1 1월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 정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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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개황

○ 국명 : 태국(THE KINGD OM OF THAILA N D )

○ 면적 : 514천㎢(한반도의 약 2 . 3배)

○ 기후 : 열대몬순기후(건기 1 1월~ 2월, 우기열대기후 3월~ 6월,

우기 7월~ 1 0월)

○ 인구 : 6,230만명(‘0 1년)

○ 주요도시 : 방콕( 6 0 0만명), 치앙마이( 1 3 9만명), 콘켄( 1 7 0만명), 

나콘사완( 1 1 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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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 순수타이계(81.5%), 중국계(13.1%), 말레이계( 2 . 9 % )

○ 종교 : 소승불교(90%), 회교(6%), 기독교( 2 % )

○ 산업구조

- 인구기준 : 농업 42%, 제조업 14%, 도소매업 15%, 

서비스업 14%, 건설 4 %

- GDP기준 : 농업 10%, 제조업 36%, 도소매업 16%, 교통통신

10%, 부동산업 4%, 숙박요식업 4%, 금융업 3 % ,

건설업 2 %

○ GDP : 1,376억불( 1인당 GDP 2,166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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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 0 0 4

G D P ( U $억)  1,255  1,208  1,293  1,376  1 , 4 8 0

1인당GDP(U$) 2,070  1,938  2,052  2,166  2 , 3 1 0

경제성장율(%)  4.6  1.9  5.2  6.4  7 . 5

인플레이션(%)  1.5  1.6  0.7 2.0  2 . 6

실업율(%)  3.7  3.2  2.9  1.5 -

수출( U $억) 679  632  669  802  8 84

수입( U $억)  6 24 607  6 34 750  84 0

무역수지( U $억) 55  25  35  52  44

외환보유고( U $억) 327  330  389  389  4 8 5

총외채( U $억) 797  6 74  597  597  4 7 3

연말환율( U $대비)  4 3바트 44바트 4 2 . 6바트 4 1 . 6바트 4 0바트

※ 2 0 0 0 ~ 2 0 0 2년 : BOT(태국중앙은행)

※ 2 0 0 3 ~ 2 0 0 4년 : 태국 재경부(예산국/FPO) 추정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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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특성

○ 자본재, 중간재, 원부자재 시장

- 산업용 기계류, 전자부품 등 자본재와 원자재 등 임가공 수출

을 위한 부품 및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음

- 기계, 원유, 전자부품, 화학, 철강, 광물 등 1 0대 수입품목 비

중이 전체 수입의 6 6 %를 점유

○ 대외 의존적 시장

- 전통적 농업국으로 주요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

- 특히 미국, 일본 수입비중이 약 35% 수준

- 제조업은 주로 외국인 투자에 의해 발전 : 제조업의 7 0 %가 외

국 투자

-’0 3년 기준 GDP ( 1 , 3 7 6억불) 대비 무역( 1 , 5 5 3억불) 의존 비율

1 1 3 %로 내수보다는 임가공 수출을 위한 수입비중이 높음

○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시장

- 아세안국가중 가장개방성이높아인도차이나반도교역주도국

- 태국 국경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국경무역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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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유망

- 방콕 및 주변도시의 소득이 국가전체 평균소득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높으며, 전체인구의 1 3 %인 중국계

의 은행소유 비율이 1 0 0 %에 달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음

- 도시지역,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틈새 마케팅 유망

○ 조달시장 활성화(부패만연)

- A DB, IBRD, 세계은행 등의 차관 프로젝트 및 현지업체의 설

비공급 능력 부족 시 국제입찰을 통해 조달(조달시장규모 연평

균 4 0 0억불)

- 중앙집중 단일 입찰기관 부재로 실수요기관별 자체입찰(분산

발주) 실시로 부패고리 형성

- 제조기반 취약으로 기자재 해외 조달(미국, 일본, 독일이 시장

주도)

※ 농산품 분야 투자 : (’02) 45건 3 4 1백만불(14.7%), (’03) 57건 3 0 6백만

불( 4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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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제도개요

(1) 태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식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

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법령 및 규제가 많고, 규정의 모호성과

임의성 등으로 통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농산물 수입관세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관세인하 일정지연

○ ’0 4년 태국 F DA 정책기조는 건강과 식품의 긴밀성을 기본토대

로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 태국이 k itchen of the world 역할

수행 강조

○ 일반 식품류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30%~40% 수준으로 아세안 국

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인삼류의 관세는 3 0 % )

○ 수입 식품류의 태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수입승인 및 상품등록 허

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0 2년 기준 농수산물 수입제한품목 2 4개)



(2) 태국에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F DA에 등록을 필해

야 하며 등록된 수입업자는 F DA가 승인한 품목을 수입할 수 있음

○ 수입업자는 F DA에 자신이 사용할 창고를 지정해야 하며 F DA는

수입업 등록허가 전에 창고를 실사(검사)한 후 등록허가증을 발

급함

○ 식품수입업 허가는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비용은 1 5 , 0 0 0바

트임

(3) 식품류 수입업자 준수사항

① I mp ort Lic en s e를 획득.

② 식품이 Ministry of Publ ic He a lth No. 193(2000)이나

A n nex 1에 기재되어있는 경우, Food Registrat ion이나 L ab el

App rova l을 획득. 

③ 1과 2의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식품을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Food Cont rol Div i s ion ( O f f ice of the Thai Food and Dr u g

A d m i n i s t rat ion )과 접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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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의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항구에서 통관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F DA와 접촉해야 함.

2) 인삼류수입제도

(1) 인삼류는 태국법 상 의약품법( T he Drug Act 1987)과 식품위생법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품목이며, 주관부

서는 보건부 소속의 F DA 임. 

○ 인삼류의 의약품과 식품구분의 기준

- 1일 2g 이상 인삼성분을 복용할 경우에는 생약으로 분류

- 의약품은 Mo dern Dr u g s와 T rad it ional Dr u g s로 분류되고

인삼은 T rad it ional Dr u g s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인삼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수입자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2) 인삼제품(생약)은 반드시 태국 F DA에 등록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은 최소 4 . 5개월이 소요되며, 비용

은 최초 등록신청에 2천바트( 1년), 품목별 상표등록에 5 0 0바트(품

목별, 1년)가 소요됨. 또한, 인삼판매는 약사가 허가된 장소에서 판

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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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캔디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삼제품은 생약으로 분류됨(정, 캡

슐, 차 등)

○ 특히 인삼류의 경우는 성분분석 등 시험연구결과가 필수적인데

한국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의 연구결과가 있으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견해임, 동 사항이 감안되면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3) 식품류도 수입업자가 F DA에서 식품수입 라이센스를 받아야하며,

비용은 1 5 , 0 0 0바트( 3년), 소요기간은 2주임. 

○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업체등록증, 식품종류, 함유성분 목

록, 창고배치도 등의 증빙문서를 제출해야하고, 동 사항을 토대

로 F DA에서 실사함. 

○ 또한 수입승인 외에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식품등록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신청서 및 분석리포트 제출 등 복잡한

심사가 이루어짐. 



3) 태국의약품규정

(1) 의약품법( T he Drug Act 1987)에 의거 의약품은 크게 두개의 그룹

으로 구분됨

① Mo dern Dr u g s

② T rad it ional Drugs : 인삼은 T rad it ional Drugs 그룹에 속함.

(2) Lic ensing 

○ 의약품을 판매, 생산 또는 수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증기관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함. 

○ 허가 담당부서는 F DA의 T he Drug Cont rol Div i s ion 임. 

○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인증기관으로 보내야 하며, 이

에 따라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짐. 

○ 실사를 통하여 신청자가 의약품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획득하게 됨. 

○ 전통의약품과 관련된 허가는 다음의 종류가 있음. 

- Lic ense to ma nu factu re trad it ional drugs(제조)

2. 인삼류수입제도 ｜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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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 ense to sell trad it ional drugs(판매)

- Lic ense to imp ort trad it ional drugs(수입)

(3) 의약품등록

○ 의약품의 효능, 안정성 등을 보증하여 태국 내에서 자유롭게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등록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인증기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의약품등록절차에 임할

수 있음.

○ 전통의약품의 경우 의약품등록절차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서 간

소한 편이며 신청자는 분석방법에 대한 승인서류가 없이도 의약

품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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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약품의 등록절차

신청자

서류심사

서류심사

분과 위원회

증명서

의약품 위원회

승인

승인 불허

불허

수정 승인

수정, 정정 승인

1. 의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위한 허가 신청

2. 의약품 등록을 위한 신청



참고 1   수입허가 시 필요서류

1.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지원서 양식

2. 국내 등록증 사본 1부.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노동부에서 발행

한 근로허가증 1부 첨부

3. 무역등록증 또는 상업등록증 사본 1부

4. 회사 설립목적과 대표자를 나타내는 회사등록증 사본 1부

5. 상무부에서 발행한 회사의 국적을 명기한 등록증 사본1부 (주주

목록포함).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 태국에서의 사업허가증 첨부 필요

6. 위임장 증서와 3 0바트의 세금( e x e rcise tax). 회사 등록증에 도

장이 찍혀있다면 그 도장 역시 필요

7. 아래에 단계 지어진 계획과 사진 2 set

7.1 수입된 부지위치. 창고 지역과 그 주변 위치도

( Location of the impo rt ed premise. Storage area and

s u r ro u n d i n g s . )

7.2 저장지역 관련

7.2(1) 주위 환경

7.2(2) 각각 식품 품목에 적당한 장소

7.2(3) 적당한 환기와 조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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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저장될 식품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비 (필요한 경우)

8. 수입업자의 위생확인서

참고 2   등록과 식품고유번호 지원에 필요한 서류

(가공된 식품류를 만드는 공장 제조업자에 해당함)

1.  각 식품 등록에 대한 지원양식 및 등록증(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

입한 상태로) .

2. 해당 가공식품에 대해서 원산국가의 정부 연구소와 태국의 정부연

구소(혹은 정부에서 인증한 연구소)에서 발행한 분석 인증서와 사

본. 제출된 증서는 발행한지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분석 결과

는 정부 고시 내용의 품질 또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태국어와 외국어로 표시된 이름표 사본 4부

4. 홍보 리플렛 사본 4부 (지원한 식품 패키지에 리플렛이 동봉된 경우)

5. 식품 fo r m u l a t i o n (제조법?) (사용된 성분을 지원서에 적기 위해서

필요)

6. 제조과정 (간략하게 그러나 제품의 물리적 성분과 특성을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함)

7. 식품 샘플 1개

2. 인삼류수입제도 ｜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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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이름표 혹은 서류에 쓰인 내용에

대한 번역자료 사본 2부

9. 수입식품에 대한 GMP 인증서와 사본

10. 수입 면허증 또는 제조 면허증 사본

※ 제조법, 가공, 포장에 있어 명확하지 않거나 제품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

F D A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제품이 안정성 정보가 확

인되어지지 않은 해조류와 같은 새로운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이 제품이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인증서 또는 판매가능 확인서가

필요하다.

4) 태국식품등록과관련된정부정책

(태국F DA 발표자료)

(1) 기본 정책기조

○ 태국의 식품안전성 정책은 인간의 건강은 식품과 긴밀히 연결되

어 있으며 식품과 관련된 많은 질병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전

제를 토대로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의 부엌( k itchen

of the world )의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추구

⇒ 식품의 안전성을 전제로 식품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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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안전성과 질( Q ua l it y )의 규제에 관한 법령제정

○ F OOD ACT B.S. 2544(1979)에 의거하고 있음

○ 목적은 소비자를 안전하지 못하고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유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3) 식품법( T he food Act )와 관련된 당사자

○ 소비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광고업자, 정부( F DA )

(4) 수입업자

○ 수입업자는 식품수입의 라이센스(허가)를 받아야 함

※ l i c e n s e는 3년 유효 라이센스와 임시 라이센스(occasional license)

로 구분

○ 수입업자는 상품승인을 받아야 함 ( R e qu i res Pro duct

App rova l s )

① 신청서를 업체등록증, 식품의 종류, 식품의 함유성분 목록, 창

고의 배치도 등의 증빙문서와 함께 제출

② F DA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시 수정을 권고

③ F DA가 허가증을 발행함

※ 비용 : 15,000Baht/3년,   

※ 발행 소요시간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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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의 분류

○ 특별규제식품 : 식품첨가제, 우유, 유아를 위한 개선식품 등을 포

함한 1 8개 품목

○ 표준식품 : 차, 커피, 유지, 인스턴트식품을 포함한 3 3개 품목

○ 기타식품 : 신고 된 라벨이 부착된 식품(빵, 젤리 디저트 등의 1 4

개 품목)

① 특별규제식품

○ C er t i f ic ate of Food Recip e (식품 레서피 증명서)를 위한 등록

필요

○ 신청서와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

- 식품명

- 식품에 함유된 성분과 그 양

- 제조과정

- 포장물질의 유형/포장의 규격

- 정부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식품분석 증명서

- 식품표시(라벨)

- 제조공법 인증서

※비용 : 5,000Baht/레서피,  

※소요기간 : 35일(휴일제외)



② 일반표준식품

○ 신고필요

○ 신청서와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

- 식품 수입 허가증의 사본

- 인증된 기관에 의해 발행된 제조공법 인증서

※ 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2주

특별규제식품의 등록절차

2. 인삼류수입제도 ｜ 2 3

신청서 제출

F DA의 서류 검토

승인

식품레서피 인증 발행

불허

신청자에게 서류 반환



② 기타 식품

○ 신고 된 라벨을 부착한 식품 : 신고필요, 비용 없음, 소요기간 2주

○ 신고가 안 된 라벨이 부착된 식품

-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규정된 질 또는 기준

에 부합되도록 제조된 식품이어야 함

표준식품 및 신고 된 라벨을 부착한 식품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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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F DA의 서류 검토

오류발견

신청자에게 반환

오류없음

신고번호 부여



(6) 수입식품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서류

○ 인증된 기관에 의해 발행된 제조공정 인증서

- 위생실무의 C o dex 코드에 따른 식품 위생설비에 대한 상세

내역 필요

- ISO 인증(A 이에 준하는 인증)  등 공인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증빙

※ 품질관리와 관련된 공인 인증서 첨부 시 심사용이 (HACCP 등)

(7) 식품표시( L ab el )

○ 일반요건

- 포장된 식품의 라벨에는 태국어로 된 식품정보가 있어야 함

- 라벨정보 포함사항

※ 식품명

※ 식품에 함유된 성분과 그 양

※ 순 용량(질량)

※ 식품등록번호/식품신고번호

※ 제조업자명과 주소,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자명과 주소

※ 제조일자/유효기간

※ 필요 시 권장 또는 경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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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요건 : 영양성분표시( Nut r it ion lab el i n g )

- 영양성분과 영양성분의 기능의 설명, 건강과 연관된 설명은 태

국 F DA에서 재검토

○ GM 식품의 라벨

- 유전자 변형 콩과 같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의 경우“유전

자 변형”( G enet ic Mo d i f ic at ion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라벨

에 표시

(8) 제조업자( Ma nu factu rer )

○ 식품제조허가 및 식품승인이 필요 ( 3부류로 분류됨)

○ 식품제조허가( L ic en s e )

① 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조계획서 등의 요구된 증명서류 제출

② F DA가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할 경우 교정을 권고

③ GM P에 따른 F DA의 공장 조사 및 검사

④ F DA가 허가서 발행

※ 비용 : 6,000-10,000Baht/3년 (고용인의 수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소요기간 : 공장실사 후 2주

(9) 식품광고( Food Adver t i s ement )

○ 광고의 내용 중 식품의 품질, 유용성 또는 식품에 대한 지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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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이 포함될 경우 F DA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용 : 없음

※ 소요기간 : 2주

(10) 태국 F DA 신청서 허가 절차도( F lowch a r t )

2. 인삼류수입제도 ｜ 2 7

F DA

상품

생산/수입 광고

자국 생산품 수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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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국F DA

○ 태국 F DA의 주요한 역할과 책임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건강제

품(식품, 의약품, 화장품, 마취물질 등)이 품질기준과 효능 및 안

전에 있어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주요업무로는 8

가지 관계법령과 6가지 국제협정에 의거 제조, 수입, 운송, 저장

및 판매의 사전·사후 마케팅 단계를 통제, 감시

○ 이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한 행정적 업무는 공중보건부 장관이 임

명한 8개 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내각에서 임명된 3개의 부가

적인 위원회가 식품, 약품 및 화학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입

안하고, 기술개발 담당

8가지 관계법령

① Drug Act B.E. 2530(5번째 개정판)

② Food Act B.E. 2522

③ C o s met ic Act B.E. 2535

④ Na rc ot ic Act B.E. 2530(3번째 개정판)

⑤ Ps ychot rop ic Sub s t a nces Act B.E. 2535(3번째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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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Volat i le Sub s t a nces Act B.E. 2533

⑦ Me d ical Dev ices Act B.E. 2531

6가지 국제협약

① T he Single Convent ion on Na rc ot ic Drugs 1961,

c om mentary on the prot o c ol amending at Geneva on

Ma rch 25, 1972 

② C onvent ion on Ps ychot rop ic Sub - s t a nces 1971 

③ C o de of con duct on Distribut ion and Use of Pe s t ic ide s

1990 

④ L on don Gu idel i nes for Exchange of Infor mat ion on

C hem icals in Int er nat ional Trade, amen ded 1989 

⑤ C onvent ion on the Cont rol of Tra n sb ou n dary Movement

of Ha z a rdous waste 

⑥ Un ited Nat ion Convent ion Against’I l l ic it Tra f f ic in

Na rc ot ic Drugs and Ps ychot rop ic Sub s t a nce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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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F DA 조직구조

○ 현재 태국 F DA는 1 0개의 부서( Food Cont rol, Drug Cont rol ,

Me d ic a l - dev ice Cont rol, Na rc ot ic and psychot rop ic

s ub s t a nce Cont rol, Tox ic sub s t a nce Cont rol, Insp e ct ion ,

P ubl ic Relat ion and Adver t i s ement Cont rol, Te ch n ic a l ,

O f f ice of Secret a r iat )와 2개의 작은 독립체( L e g i slat ion

O f f ice and Infor mat ion Cent re )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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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정부기관 식품 및 인삼 관련 자료 리스트

관련기관 정보명 주요내용

수입허가절차
·수입허가절차

TA I ·증빙서류

C U STOMS 수입식품 관세 및
·총 관세 및 세금 산출방법

세금 계산 샘플

·식품규제

·수입식품 라이센스 허가절차

- 식품분류

- 수입식품 절차

- 제조를 위한 절차

- 제조번호

식품관련 법규 ·수입식품 라이센스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제조 라이센스의 등록

- 수입 라이센스의 등록

- 식품등록 및 식품 시리얼 번호

TAI FDA - 라벨승인 및 식품 시리얼 번호

·유전자 변형 식품의 라벨규정

·의약품 분류규정

·전통 의약품 등록절차

·전통 의약품 라이센스 발행을 위한 신청

·전통 의약품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의

의약품관련 법규 의무규정

·전통 의약품과 관련된 업에 종사한

사람의 의무규정

·의약품 제조방법에 대한 등록

·광고규정

·의약품 라이센스의 정지 및 취소





3. 한국 ➞태국 인삼 수출실적
(한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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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태국 인삼류 수출은 인삼엑기스(백삼), 인삼차를 중심으로

최근 3년( ’0 1~ ’0 3년) 동안 2 0만불~ 3 0만불 수준에서 유지되

고 있음

○ 이는 인삼이 고가 상품으로 태국 내 인삼 소비시장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P u sh Ma rketing 시장의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층 증가와 부

응한 잠재고객에 대한 수요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 ’0 4년도 4월까지의 수출실적은 1 4 5 , 6 5 8불로 전년대비 3 3 . 6 %

증가를 시현한 바, 이는 매장확대 등 태국내 수입업체인『I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임

○ 수출 세부품목은 인삼정(엑기스), 인삼차, 타블렛, 캡슐 등이 대

부분이며, 태국내 인삼류 수입허가 및 판매 라이선스가 있는 에

이전트를 확보하고 있음



3 6｜ 태국인삼류시장동향및수입제도

대 태국 인삼류 수출실적

(단위 : 달러, %)

품목명 HS 코드 ’0 1 ’02 ’0 3
4월 누계

’03 ’04  대비

계 2 24,789  3 3 7 , 6 6 8 2 64 , 34 8 1 0 9 , 0 3 9 1 4 5 , 6 5 8 3 3 . 6

인삼엑기스
1 3 0 2 1 9 1 1 1 0 9 7 , 2 0 2 1 4 9 , 6 9 0 102,505  54,419 8 5 , 0 6 8 5 6 . 3

(백삼)

인삼차 2 1 0 6 9 0 3 0 1 1 6 2 , 241  73,260  8 8 , 445  2 7 , 9 24 2 1 , 0 34 △24 . 7

타블렛,
1 2 1 1 2 0 2 1 2 0 2 8 , 3 0 8 34 , 7 9 3 3 5 , 1 3 7 1 8 , 0 4 8 1 8 , 5 8 7 3 . 0

캡슐(백삼)

홍삼엑기스 1 3 0 2 1 9 1 2 1 0 1 0 , 9 9 4 1 5 , 4 2 7 1 7 , 4 3 8 4 , 9 4 8 1 1 , 0 9 0 1 24 . 1

백삼조제품
2 1 0 6 9 0 3 0 1 9 1 5 , 0 1 8 - 1 1 , 1 0 0 3 , 7 0 0 6 , 77 0 8 3 . 0

(차이외)

홍삼타블렛,
1 2 1 1 2 0 2 2 2 0 3 9 5 1 4 , 0 0 0 4 , 8 77 - - -

캡슐

인삼액즙,
1 3 0 2 1 9 1 1 9 0 - 5 , 7 5 0 4 , 6 0 0 - - -

인삼엑기스

인삼음료 2 2 0 2 9 0 1 0 0 0 8 , 0 4 0 4 0 , 8 5 7 24 6 - - -

홍삼차 2 1 0 6 9 0 3 0 2 1 2 , 2 2 7 3 , 8 9 1 - - 3 , 1 0 9 -

인삼근,분말,
1 2 1 1 2 0 9 9 0 0 3 64 - - -

잎,줄기



4. 태국 인삼류 유통동향





4. 태국인삼류유통동향 ｜ 3 9

1) 품목개요

○ 인삼의 품목분류는 크게 뿌리삼, 엑기스류, 조제식료품, 알코올

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 등 4가지 HS CODE로 분류

HS CODE 품 목 분 류 비 고

인 삼
뿌리삼,

1 2 1 1 2 0 (Ginseng roots, of kind used primarily 
정과, 절편

in perfume)

1 3 0 2 1 9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엑기스

(other vegetable saps and ex t ra c t s ) (정제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차,

2 1 0 6 9 0 (other food pre p a rations not elsewhere 
분말제품

s p e c i f i e d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2 2 0 2 9 0 (other flavo red and other non alcoholic 인삼음료

b eve ra g e )

○ 수입시 부과되는 제세 및 관세율

-  수입시 부과되는 제세 종류

※ 관 세 : CIF×관세율

※ 물품세 : (CIF+관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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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물품세×1 0 %

※ 부가가치세(VAT) : (CIF+관세+물품세+지방세)×7 %

인삼류 관세율

HS CODE 품 명 관세율 ( % )

121120  인삼 (뿌리삼, 정과, 절편)  4 0

130219  인삼 엑기스 4 0

210690  인삼제품 (차, 캡슐, 타브렛 등)  3 0

220290  인삼음료 6 0

2) 수입동향

○ 태국의 인삼류 수입실적은 HS 코드 상 인삼근을 제외하고는 인

삼류만의 별도 통계가 추적되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 할 수는 없

으나, 인삼근의 경우 한국, 중국, 미국에서 1 0만불 이내의 수입

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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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근은 한국, 중국, 미국에서 수입되어 드링크류 및 건강식품

첨가물 등대부분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반적

으로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저가의 중국산이 수입증가를 주

도하고 있음

○ 또한 인삼엑기스(인삼정) 및 차류 등 인삼제품은 타 국가에서의 수

입은 유통과정 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일부를 제외하

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분 한국산이 수입, 유통되고

있음

○ 다만, 인삼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진사나 제품(캡슐)은 의약

품으로 수입되는지 또는 조제식품으로 수입되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나, 캡슐을 제외한 인삼제품의 대부분은 한국 제품이 주

류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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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인삼류 수입동향

(단위 : US$)

HS CODE  품 명 ’02  ’03  ’04. 4월

전체 38,042 전체 63,038 전체 2 0 , 5 2 0

1211200005  인삼근
한국 16,296(43%) 한국 22,562(36%) 한국 1 6 , 1 7 5 ( 7 9 % )

중국 1 2 , 5 84(33%) 중국 32,675(52%) 미국 4 , 34 5 ( 2 1 % )

미국 9 , 1 6 2 ( 24%) 미국 7 , 8 0 2 ( 1 2 % )

1302199092  식물성액즙 한국 1 9 4 , 7 5 2 한국 142,893  한국 5 3 , 64 0

2 1 0 6 9 0 0 0 0 3 조제식품 한국 8 2 7 , 746 한국 836,080 한국 2 77 , 6 84 

※ 한국 기준 시 식물성액즙은 인삼엑기스, 조제식품은 인삼차 등 인삼제품

으로 간주됨

※ 식물성 액즙 및 조제식품은 한국 수입품인 인삼제품과는 무관하여 H S코

드 1 0단위 기준으로 한국 수입실적만 적시

※ 1$ = 40바트로 환산

※ 자료원 : Thai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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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

○ 태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삼생산은 전무하며, 한국, 미국, 중국

으로부터 인삼을 수입하여 소비

-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원료삼을 수입하여 재가공하여 판매

(2) 인삼제품 시장규모 및 전망

○ 현재 태국 내에서의 인삼 관련 제품의 총 시장규모는 2억바트임

○ 이중 1억 바트는 양약계통의“진사나”(인삼캡슐)로 약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1억바트는 전통약품 성격의 인삼제품이 점유하

고 있음

○ 전통적 의약품 성격의 인삼

제품 시장규모 1억바트 중 한

국 수입업체이며, 현지에서

의 유통망이 확보된“I사”가

약 8 0 %를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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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한국산 인삼매장

백화점 내 인삼제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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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태국 내에서의 인삼제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그동안 건강

강장 식품으로 노약자 및 고소득층에는 어느 정도 인식되었으나,

일반인들은 관심은 아직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건강식품 전문매장

건강식품 전문매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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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전문매장 차류 제품

건강식품 전문매장 한국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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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전문매장 한국산 제품

○ 그러나, 최근 건강인식 확산에 따른 태국산 허브, 튜나 엑기스,

제비집 엑기스, 스피리루나 등 타 건강식품의 출시와 함께 인삼

제품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인삼제품의 약8 0 %가 추출물 형태이고, 방콕

에서 7 5 %이상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 소비계층은 4 0대 이

상으로 건강 보조식품으로 의약품 대체수요로 형성되어 있음

○ 수요확대의 애로요인은 인삼제품의 고가, 인삼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 부족,  타 건강식품과의 차별적 홍보부족 등이며, 향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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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유층 마케팅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산층까지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가격의 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향후 수요는 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에 따른 구매력 상승, 건강

에 대한 관심고조, 현지 수입판매업체의 마케팅 능력 등을 감안

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관세인하 및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요전

망은 긍정적임

- 현재 태국의 1인당 GN P는 2 , 0 0 0불 수준이나, 방콕은 4 , 0 0 0

불을 상회할 것이라 추정되며, 3,000불 수준 이상이면 물가수

준을 감안시 일정 수준의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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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지역별 연령별 인구비율

(단위 : 천명)

연 령 방콕 중부 북부 북동 남부 계

0~9 696.7 2006.5 1 , 6 74.3 3,612.2 1,428.5  9 , 4 1 8 . 2

1 0 ~ 1 9 9 5 4 . 3 2 , 2 9 8 . 4 1 , 8 6 9 . 5 3 , 8 7 9 . 4 1 , 5 4 3 . 2 1 0 , 5 44 . 8

2 0 ~ 2 9 1 , 4 3 9 . 6 2 , 5 3 2 . 8 1 , 6 2 6 . 5 3 , 2 0 9 . 4 1 , 3 7 1 . 8 1 0 , 1 8 0 . 1

2 0 ~ 3 9 1 , 24 1 . 4 2 , 6 0 5 . 3 2 , 0 4 9 . 1 3 , 5 9 8 . 4 1 , 34 1 . 5 1 0 , 8 3 5 . 7

4 0 ~ 4 9 9 5 0 . 0 2 , 0 6 0 . 6 1 , 8 5 6 . 1 2 , 8 5 7 . 6 1 , 0 0 2 . 2 8 , 7 2 6 . 5

5 0 ~ 5 4 3 0 3 . 9 6 64 . 3 5 8 0 . 7 1 , 0 4 1 . 9 3 2 3 . 8 2 , 9 1 4 . 6

5 5 ~ 5 9 2 0 2 . 2 5 3 7 . 7 4 7 9 . 7 7 8 8 . 7 2 7 6 . 2 2 , 2 84 . 5

6 0 ~ 64 1 9 0 . 2 4 8 3 . 2 4 24 . 2 6 3 9 . 0 2 6 1 . 6 1 , 9 9 8 . 2

6 5 ~ 6 9 1 3 6 . 7 3 5 3 . 2 344 . 5 4 8 8 . 9 2 0 2 . 7 1 , 5 2 6

7 0 ~ 74 1 0 0 . 9 2 6 1 . 0 2 2 9 . 0 3 0 6 . 3 1 4 6 . 2 1 , 0 4 3 . 4

7 5이상 1 0 4 . 2 2 9 8 . 6 2 34 . 1 3 3 8 . 3 1 7 0 . 0 1 , 1 4 5 . 2

계 6 , 3 2 0 . 1 1 4 , 1 0 1 . 6 1 1 , 3 6 7 . 72 0 , 7 6 0 . 1 8 , 0 6 7 . 7 6 0 , 6 1 7 . 2



(3) 유통실태

○ 인삼제품은 크게 약품 및 식품으로 분류되며, 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약국이나 약사의 관리 하에 특정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

며,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일반식품과 같이 취급하여 판매할

수 있음

- 약품분류 : 홍삼, 백삼, 홍삼정과, 홍삼절편, 엑기스, 캡슐, 타

블렛 등

- 식품분류 : 인삼사탕, 인삼죽 등

※ 약품 또는 식품으로 분류는 태국 F D A의 기준에 따라 1일 인삼 복용량이

2g 이상이면 약품, 미만이면 식품으로 분류

○ 일반적인 유통체계는 수출업체→수입상(에이전트)→도·소매상

또는 직영점→소비자로 유통경로는 비교적 단순

○ 인삼제품의 가장 큰 유통경로는 약국이며, 이밖에 건강식품점,

시음용으로 판매하는 일부 대형마켓 등이 유통채널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 인삼제품 중 현재 태국시장에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은‘I

사 제품’으로 현지 에이전트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까르푸,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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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등 대형유통시설 내에 입점하여 판매하거나 약국 등에 제품

을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이 아닌 대형유통업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약사가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음

태국 홈프로 매장

(4) 소비동향

○ 인삼제품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아직까지 일반인의 관

심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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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비층은 중·상류층의 중·장년층이며, 구매장소도 약국이나

중·상류층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

○ 현재 태국시장에는 수입제품과 현지 생산제품이 동시에 유통되

고 있음

- 수입제품 : 한국, 미국, 스위스 등 수입국가 및 수입규모 한정

- 현지 생산제품 : 대부분 원재료 추출물을 수입하여 캡슐제품으

로 현지 가공

※ 인지도가 높은 인삼제품 : 스위스의 G i n s a n a와 한국의 I사 제품

○ 인삼소비는 수도인 방콕이 전체소비의 75% 정도 차지하며, 나머

지는 방콕 인근 및 주요 지방도시에서 소비되는 등 일정수준 소

득이 있는 계층만이 소비하고 있음

○ 태국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약 8 0 %가 엑기스 형태의 제품

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그 외 캡슐, 차류 제품이

있음

○ 홍삼, 백삼 등 원형삼은 복용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 소비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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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 판매가격

품 목 용 량( g )
판매가격

(바트) / u n i t

3 0 0 1 5 , 4 7 0 ( $ 3 8 6 )

E x t ra c t 1 0 0 5 , 3 0 0 ( $ 1 3 2 )

(인삼정) 5 0 2,870($ 71)

W h i t e 3 0 1,850($ 46)

G i n s e n g 3 0 0 3,795($ 95)

Te a 1 5 0 2,045($ 51)

(인삼차) 9 0 1,315($ 32)

3 0 480($ 12)

C a p s u l e 5 0 0 2,285($ 57)

(캡슐) 2 5 0 1,170($ 29)

H o n ey Dried Roots 3 0 0 1 2 , 1 6 0 ( $ 3 0 4 )

Red Ginseng E x t ra c t (인삼정) 5 0 3,2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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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제품 소비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삼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으나 인삼하면

한국삼을 가장 먼저 인식하므로 고려인삼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임

○ 인삼제품 구매동기는 인삼을 복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인삼

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산 인삼제품은 I사의 현지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판매점( 6 0

개 ; 방콕 40, 치앙마이, 푸켓 등 인근도시 2 0 )과 약국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문 판매장의 경우 월 1 0 0천바트 정도 판매하

고 있음

-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인삼정으로 대포장보다는 50g 단

위의 소포장 제품이 인기가 있음

(5) 수출 애로요인

○ 의약품 분류로 약사 고용, 매장별도설치 등 관리비용 과다

○ 제품고가 및 마케팅 비용 과다소요(비효율)로 신규 수요창출 애로



4) 수출확대대책

(1) 의약품·식품 등록을 통한 수출추진

○ 정부차원의 통상협력 필요

- 태국 F DA에서는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인증을 요구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마케팅을 통한 수출추진

○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해외 우수바이어 초청, 해외홍보

등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확대 도모

필요

○ 다만,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의 경우 소비시장이 형성된 지

역에서 행사를 추진하여야만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인삼

소비가 폭넓게 구축되지 않은 태국시장의 경우 아직은 시기상조

라고 판단됨

○ 대신 태국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측면과 고려인삼 인지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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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미나개최 지원, 홍보비, 신규지역 마켓테스트 지원, 바이어

초청 등은 단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현지 A g ency를 활용한 수출추진

○ I사 A g ency는 판매망 기 구축 및 수요창출을 위해 다양한 마케

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 유통채널을 개척하기보다

는 기존의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판매확대에 주력하는 등

현지 A g ency를 활용한 수출마케팅에 유용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지 A g ency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지 A g ency에게 홍보비 지원, 자체 판촉행사 추진시

적극적인 지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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